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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

1. 회계계약제도과-5683(2025.11.14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·계약보증금 인하 등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한시적 

특례 적용기간이 '25.12.31.까지에서 '26.6.30.까지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.

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내용(시행령 규정)

수의계약 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 가능토록 절차 완화(§26②)

보 증 금
입찰보증금(§37①),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(§51①,⑤) 인하
 * (입찰보증금)5%→2.5%, (계약보증금)10%→5%, (계약이행보증금)40%→20%

  ※ 검사 및 대금지급기간 단축은 제외

3. 이에, 시·도 및 시·도교육청은 시·군·구, 교육지원청, 공사·공단, 출자·출연

기관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(준용)하는 기관에 특례가 연장되었음을 안내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.

     2. 특례내용(요약)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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